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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문만 잘 잠가 놓았어도 죽이지는 않았을텐데…."

살인 혐의로 붙잡힌 50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다. A씨는 2020년 7월
2일 부산 동구 한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 복도 창문을 연 뒤 난간으로 내려가 B
씨(70대·여)가 사는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들고 안방에서 TV를 보던 B씨에게 다가갔고, B씨
와 마주치자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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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왜 A씨는 이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A씨는 같은해 2월부터 5월까지 B씨의 옆집에 살고 있었다. 그는 평소 B씨가 자
신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고 부적을 붙여 발뒤꿈치가 골절되는 등 건강이 나빠
지고 있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후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계속해서 B씨가 나쁜 기운, 이른바 '살'의
기운을 보낸다고 느껴 살해 전 3차례에 걸쳐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집안에 몰
래 들어가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B씨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때 살해를 마음먹었다고 했다.

A씨는 범행 당일을 회상하며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제발 베란다 창문이 잠
겨 있길 바랐지만, B씨가 들어오라는 듯이 창문을 열어놔 범행의 유혹을 이기
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B씨가 나와 마주치자 벌떡 일어나서 쳐다봤는데, 목을 찌르기 좋은 자세로
마주 보고 있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칼을 버린 곳은 말하지 않겠
다. 칼을 찾으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렇다"고 말했다.

정신감정에서 A씨는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
로 조사됐다. 한 조사관은 "A씨의 내면에는 여성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징역 15년
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등을 살펴보면 A씨는 범행 당시 망상증으로 인해
의지대로 행위를 통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처벌받
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피가 묻은 흉기를 곳곳에 분산하여 버리는 등 용
의주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며 방안에서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유족들도 가족이
비참하게 살해당해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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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점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한 점 등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
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
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재판부는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전체 정신질환 환자의 범죄 비중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범죄자 가운데 정신장애범죄자는 0.6%이고, 강력범죄 비
율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조현병은 첫 발병 이후 조기에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으며, 재발이 잦아질 경우 정상 회복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초
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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